
 1  1  유치기관 등록 갱신 방법 안내 (홈페이지)

1) 인터넷 설정 확인

- 인터넷 창 상단의 “도구” - “호환성 보기 설정” 클릭

- http://medicalkorea.khidi.or.kr 웹사이트 추가

- 인터넷 창 상단의 “도구” > 인터넷옵션 > 보안 >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

http://medicalkorea.khidi.or.kr 추가  

2) 메디컬코리아(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) 접속

- https://medicalkorea.or.kr 접속 후 로그인

- 상단 “등록갱신신청” 메뉴 통하여 기본정보 수정

- 구비서류 참고하여 해당 서류 스캔 또는 압축 후 업로드

3) 주의사항

- 항목당 용량이 30mb 이상의 경우에는 업로드가 제한

- 공란이 없도록 수정 및 작성 필요

2 2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정의 및 범위 안내 (의료기관용)

□ 법적 근거: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 제3호(외국인환자 유치)

○ 외국인환자 유치는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

①진료예약·계약 체결 및 그 대리, ②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

정보 제공 및 ③교통·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

하는 활동임

□ 위 규정에 근거한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 범위

① 상담 또는 진료예약을 받거나, 유치업자나 해외 의료기관․에이전

시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진료하는 행위 

②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 제공 행위

③ 외국인 전담인력(의료 통역, 코디네이터 등) 채용, 의료관광비자

발급, 교통․숙박 안내 등 외국인환자를 위한 편의제공 행위

① 진료예약·계약 체결이란?

○ 전화,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상담 또는 예약을 받는 행위

*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제외

○ 유치업자 , 해외 의료기관 및 에이전시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

환자를 소개받는 행위



②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이란?

○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설 및 SNS 운영

* 국제통용어인 영어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유치행위에 해당하지

않으나, 진료예약․상담 및 외국인환자 대상 특화된 정보를 영어로 제공하는

경우는 ①진료예약․계약체결에 해당되므로 유치행위임

○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 행위

* 보세판매장 등 면세점, 국제공항, 무역항 등에서만 허용(법 제15조 제1항)

○ 외국인환자를 다른 유치의료기관에 소개․알선해주는 행위

○ 컴퓨터, 화상통신,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환자 

건강 및 질병 상담 교육 등 사전 사후 서비스 제공 행위

③ 교통·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 제공이란?

○ 외국인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상품 개발 판매,

할인쿠폰 발행 제공하는 행위

○ 외국인 전담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 , 통역사 등을 고용하여 

외국인환자 대상 서비스 제공 행위

제6조(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)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

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1.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

이상 둘 것. 다만,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.

2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

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

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

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1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

2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

3.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(이하 "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

"이라 한다)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(이하 "외국인환자 유치업자"라 한다)에게 등

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

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,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5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

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8조(벌칙) 제6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

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칙

제2조(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「의료

법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

국인환자 유치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

인환자 유치업자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조제1항ㆍ제2항에 

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.

3 3  관련 법 조항(「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」)


